
보   안   각   서

1. 본인은 (2024년 원가조사용역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)을 수행함에 있

어 지득한 내용은 본인의 직무수행에만 활용할 것이며,

2. 본인이 직접, 간접으로 지득한 비밀의 누설이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

유해로운 결과를 초대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업무수행 이후에도 가족 또는 친지 등 주

변 인사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누설 혐의의 경중

과 관계없이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하여 

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

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   가.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(국가기밀 누설)

   나. 형법 제98조(간첩)

   다. 형법 제99조(일반이적)

   라. 형법 제127조(공무상 비밀의 누설)

   마.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(업무상 군사기밀 누설)

   바. 군사비밀보호법 제14조(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)

   사.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(비밀유지의무)

   아.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(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)

   자. 발명진흥법 제19조(비밀유지의 의무)

   차.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장(벌칙)

2024년     월     일

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

소     속 : 직     위 :

성     명 : (서명) 생 년 월 일 :


